
1. 개정안의 레미콘 물성시험 기준과 KS의 물성시험 빈도가 상이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시키기 전

   KS규정부터 먼저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2. 단위수량시험에 대한 개정시 레미콘업체 와 현장에서 실질적인 품질관리가 되는지 부터 검토 바랍니다.

    ⇒ 현행 건축현장 배합시 슬럼프 기준 및 레미콘 단가에 대한 이해부분등을 고려 바랍니다.

       현행 슬럼프 생산 150 ~ 170mm로 관리중이지만 점점 고층 및 다변화 되는 건축물의 특성상 슬럼프란 

       기준을 가지고 현장의 작업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3.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건설현장 점검시 품질관리자 겸직 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품질관리자 

   겸직으로 지적 받은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점검에 열을 내면서도 대부분의 건축현장 등이 품질관리자는 1인 또는 겸직 과 함께 그 모든 서류를

   해야 할까요?  점검만 실적 내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점검을 바랍니다. 

   안전은 인명이 손상되니 강하게 하고 품질은 안걸리면 만사형통 걸려도 벌금 및 벌점으로 그치니 가볍게 

   보는게 현 실정이니 품질강화를 위한다면 인력 및 자원의 확보부터 최선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4. 감리자의 감리업무지침 및 세부기준 변경 및 감리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 

   바랍니다.

   1)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2) 한 현장에 있는 감리원들의 관리기준이 왜 제각각 인지? 

      품질전담 감리원은 형식상이고 각각의 감리원에게 따로 업무지시를 받고 확인을 받으며 입맞에 맞게

      서류작성 해야 하는 실정.

   3) 도대체 어디까지 감리원의 경험에 의존해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대관 및 품질관리 6대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언제까지 본인들의 입맞에 맞춰야 할까요? 

      그에 따른 법정 서식 등(분기보고서, 품질관리대장, 균열대장 등) 어느 현장이던지 간에 

      전부 제각각 이더군요.

   4) 감리원은 나이와 정년에 상관이 없으니 경력되고 교육완료하면 현장와서는 시공사에 서류 전담 시키고 

      현장에서 지적만 하면 되는건지? 

   5) 왜 모든 점검은 위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지적사항이 시공사만의 탓인건지? 

현재 안좋은 사건으로 실적관리식 점검과 행정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품질이 강화되고 

사용자도 만족을 할수 있게 모든 건축물에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제도개선과 

현장의 실제운용 및 상황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